
「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」

을 이에 공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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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·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

1. 제·개정이유

  ○ 현행 규칙에서 공용차량 운행 주체의 범위에 운전 담당 공무원 외에 

    ‘의원’도 포함하고 있으나, 현행 운영 실정(의원이 공적인 업무 수

    행시, 운전 담당 공무원이 배정되어 차량을 운행)에 부합하도록 운행 

    주체를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조문 개정 및 띄어쓰기 등 오탈자 

    수정

2. 주요내용

  ○ 제2조(정의)

  ○ 제14조(차량의 사용)



서울특별시 중구 의회규칙 제58호

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

한다.

규칙 중 “운전원 등”을 “운전원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관하여 필요한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본문 중 “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제2조”를 “「자동

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8호 “의회 의원 및 

공무원(운전 담당 공무원을 포함한다) 등”을 “공무원(운전 담당 공

무원을 포함한다)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제3조제2항”을 “「여신전문

금융업법」 제3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지체없이”를 “지체 없이”로 한다.

제12조의 제목 “(정수번호부여 등)”을 “(정수번호 부여 등)”으로 

한다.

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제3항의 단서를 삭제한다.

① 의회 사무과장은 소속 공무원 이외의 자에게 차량의 사용을 허



용하면 아니된다.

제20조제2항제3호 중 “보험가입여부)”를 “보험가입 여부)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